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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201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19.6.24.) 후 사업면적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 수산초 대전폐교 외 1건의 공유재산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리계획 변경

  ○ 사업면적(토지) 변경                                            (단위: ㎡)

기관명 사 업 명
사업면적(토지)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변경) 1,935 3,958 2,023

○ 변경사유 : 당초 매입한 음성군 군유지(산23, 1,935㎡)와 이를 연계한 기숙사 증축,

소방도로 및 진출입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유지(산19-5, 5,717㎡) 중

2,023㎡를 분할하여 추가 매입하고자 함

※ 사업면적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임 



 재산의 처분                                          

    (단위: ㎡, 천원)

기관명 사 업 명 구분 수 량
처분금액
(대장가격)

충청북도교육청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

토지 7,804.00 54,023
건물 912.47 156,034

소계 8,716.47 210,057

충청북도교육청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토지 19,222.00 252,370

건물 727.48 57,832

소계 19,949.48 310,202

합        계 28,665.95 520,259

 

 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4. 관계법령: 별첨



202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계획 변경계획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취득합계 18 128,285.64 192,419,957 2,023.00 255,730 18 130,308.64 192,675,687

계 

토지 5 67,006.30 33,686,631 2,023.00 255,730 5 69,029.30 33,942,361

건물 13 61,279.34 158,733,326 13 61,279.34 158,733,326

기타 

1.

매입 

토지 3 38,500.30 17,549,021 2,023.00 255,730 3 40,523.30 17,804,751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1 12,326.00 1,826,400 1 12,326.00 1,826,400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1 16,180.00 14,311,210 1 16,180.00 14,311,210

건물 13 61,279.34 158,733,326 13 61,279.34 158,733,326

기타 

처

분 

처분합계 5 44,669.26 9,038,382 4 28,665.95 520,259 9 73,335.21 9,558,641

계 

토지 2 38,185.00 7,206,550 2 27,026.00 306,393 4 65,211.00 7,512,943

건물 3 6,484.26 1,831,832 2 1,639.95 213,866 5 8,124.21 2,045,698

기타 

4.

매각 

토지 1 24,315.00 5,349,300 2 27,026.00 306,393 3 51,341.00 5,655,693

건물 1 4,460.21 1,094,559 2 1,639.95 213,866 3 6,100.16 1,308,425

기타 

5.

교환

토지 1 13,870.00 1,857,250 1 13,870.00 1,857,250

건물 1 969.50 74,000 1 969.50 74,000

기타 

6.

기타 

토지 

건물 1 1,054.55 663,273 1 1,054.55 663,273

기타 



2. 관리계획 변경 목록 

(단위: ㎡, 천원)

재 산 의 표 시
취득금액

취득

시기
변경사유 비고

기관명 소재지 구분 수량

충북반도체

고등학교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9-5 
외 1필지 일원

토지

당초 1,935.00 58,050
2019.
하반기

당초 매입한 음성군 

군유지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이를 

연계한 기숙사 증축, 

소방도로 및 진출입로를 

확충하고자 함

도면1변경 3,958.00 313,780
2021. 
하반기

증감 2,023.00 255,730

3.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재 산 의 표 시 처분금액
(대장가격)

처 분
시 기

처분 사유 비고
기관명 소재지 구분 수량

수산초

대전폐교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218 외 

5필지 일원

토지 7,804.00 54,023

2020.

하반기

제천시에서‘귀농인의 집’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 요청

도면2건물 912.47 156,034

소계 8,716.47 210,057

생극초

관성폐교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1 외 

1필지 일원

토지 19,222.00 252,370

2020.

하반기

대부 및 활용 가능성이 

없어 ̀학교 동문 및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

도면3건물 727.48 57,832

소계 19,949.48 310,202

합    계 28,665.95 520,259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변경)

① 사업위치: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23 및 산19-5번지 일원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학과개편에 의한 학급증설 및 학생증원에 따른 기숙사 증축  

 - 3학급 증설, 정원 300명 → 360명(2018년부터 1학급 20명씩 3년간 증원)

◦ 변경사항

- 기숙사 증축을 위해 인근 사유지(산19-5번지, 2,023㎡) 추가 매입

    - 사업면적이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필요

(단위: ㎡)

◦ 변경사유

  - 당초 매입한 음성군 군유지(산23, 1,935㎡)와 이를 연계한 기숙사 증축, 소방

도로 및 진출입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유지(산19-5, 5,717㎡) 중 2,023㎡를

분할하여 추가 매입하고자 함

◦ 사업용도: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증축 부지 활용

- 기숙사 수용인원 증가: 현) 240명 → 증축 후) 340명(수용률 94.4%)

· 학급증설에 따른 학생수 증가(3학급, 60명)

· 신입생 모집비율 변경에 따른 입소학생 증가: 관외:관내 비율, 50:50 → 70:30

◦ 사업기간: 2019. 하반기. ~ 2022. 하반기

◦ 소요예산(총사업비): 7,361,846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계

당초 535,357 6,570,759 7,106,116

변경 535,357 6,826,489 7,361,846

증감 0 255,730 255,730

 ※ 2020년예산: 기편성예산(6,570,759천원) + 추경편성예산(255,730천원) 확보 예정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면적(토지) 1,935 3,958 2,023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자체예산)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토 지 58,050 313,780 255,730
‧ 증감내역은 토지매입비, 
  분묘이전비 등임

건 물 7,048,066 7,048,066 0

계 7,106,116 7,361,846 255,730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토지매입비

토지 매입(당초) ㎡ 1,935 30 58,050

토지 매입(추가) 및 
분묘 이전

㎡ 2,023 126 255,730

소 계 313,780

공사비

기숙사신축 ㎡ 2,259 1,770 3,998,430

1층횡증축(기초물량) ㎡ 630 145 91,350

1층횡증축(기초타설설비) ㎡ 630 25 15,750

승강기시설(4층) 식 1 166,782 166,782

스프링쿨러 ㎡ 2,259 300 677,700

물탱크(15톤, 소방용포함) 식 1 16,748 16,748

환기시설 실 38 1,512 57,456

급수관로 m 300 194 58,200

오수관로 m 110 194 21,340

U형배수로 m 214 325 69,550

비막이통로 m 130 888 115,440

포장(점토바닥벽돌75T) ㎡ 1,800 99 178,200

옹벽 ㎡ 777 461 358,197

절토(토사) ㎥ 1,723 4 6,892



◦ 사업규모

- 토지 2필지 3,958㎡, 건물 2,259㎡

- 주요(부대)시설: 기숙사 1동 증축 46실(학생 25실, 사감실 3실, 세탁실 3실,

화장실 4실, 샤워실 3실, 모둠학습실 3실, 정독실 1실, 비품실 

1실, 체력단련실 1실, 탁구장 1실)

◦ 기준가격: 7,098,544천원

- 토지(공시지가) 50,478천원, 건물 7,048,066천원

◦ 계약방법: 토지 – 수의계약, 건물 – 일반경쟁입찰

절토(리핑암) ㎥ 1,723 6 10,338

절토(암석) ㎥ 1,723 40 68,920

성토 ㎥ 5,169 6 31,014

전력간선인입 m 20 200 4,000

수변전시설교체 및
신설(500KW)

식 2 127,776 255,552

태양광발전설비 kw 60 4,477 268,620

소 계 6,470,479

용역비

설

계

비

기본설계비 식 　1 137,800 137,800

실시설계비 식 1 137,800 137,800

설계공모제작보상비 식 1 8,268 8,268 

군관리계획결정용역 식 1 193,439 193,439

건축감리비 식 1 69,200 69,200 

소방감리비 식 1 14,000 14,000

시설부대비 식 1 17,080 17,080

소 계 577,587

총 계 　 6,217 　 7,361,846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

① 사업위치: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218 외 5필지

② 주요내용

◦ 처분목적: 귀농인의 집 조성

- 폐교년도: 1999. 3. 1.

- 제천시에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지원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 요청

◦ 처분용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의 집’ 조성 부지

◦ 처분기간: 2020년 하반기

◦ 처분금액(대장가격) : 210,057천원

※ 매각 시 추정금액 : 494,409천원(탁상감정금액)

◦ 처분규모: 토지 6필지 7,804㎡, 건물 7동 912.47㎡ 등

◦ 기준가격: 314,169천원

- 토지(공시지가) 174,476천원, 건물(시가표준액) 139,693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① 사업위치: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1 외 1필지

② 주요내용

◦ 처분목적: 대부 및 활용 가능성이 없어 학교 동문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하고자 함

- 폐교년도: 1999. 5. 1.

◦ 처분기간: 2020년도 하반기 

◦ 처분금액(대장가격): 310,202천원

※ 매각 시 추정금액 : 2,415,000천원(탁상감정금액)

◦ 처분규모: 토지 2필지 19,222㎡, 건물 7동 727.48㎡ 등

◦ 기준가격: 1,256,500천원

- 토지(공시지가) 1,208,487천원, 건물(시가표준액) 48,013천원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도면1.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위치도(변경)
(단위: ㎡, 천원)

건 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구조 수량 취득금액
(변경) 변경사유

충북반도체
고등학교
기숙사증축

(변경)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9-
5외 

1필지
일원

토지 임야 3,958 313,780
당초 매입한 음성군 
군유지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이를 연계한 
기숙사 증축, 소방도로 및
진출입로를 확충하고자함

건물 철‧콘조 2,259 7,048,066

계 7,361,846



 도면2.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 위치도
(단위: ㎡, 천원)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수량
처분금액
(대장가격)

사 유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

토지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210-3 답 321.00

54,023

제천시에서 수산면
‘귀농인의 집’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 요청

212 학교용지 3,248.00
216-11 대지 162.00

217 대지 367.00
218 학교용지 2,526.00
219 전 1,180.00
소계 6필지 7,804.00

건물

218

교사
(철 콘 스) 367.20

156,034

교사
(철 콘 스) 324.00

창고
(시 벽 스) 50.00

화장실
(시 벽 스) 27.26

212

사택
(철 콘 스) 41.16

사택
(시 벽 스) 49.45

216-11 사택
(시 벽 기와) 53.40

소계 7동 912.47
계 210,057



 도면3.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위치도
(단위: ㎡, 천원)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수량
처분금액
(대장가격)

사 유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토지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1 학교용지 18,431.00
252,370

대부 및 활용 가능성이

없어 학교 동문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

13-4 도로 791.00
소계 2필지 19,222.00

건물
13-1

교사
(시‧벽‧스) 314.04

57,832

교사
(시‧벽‧스) 247.92

숙직실
(시‧벽‧스) 33.05

사택
(시‧벽‧스) 26.44

사택
(시‧벽‧스) 49.58

창고
(시‧벽‧스) 40.5

화장실
(시‧벽‧스) 15.95

소계 7동 727.48
계 310,202



관계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

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

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

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

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

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

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

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

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

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

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